
세운재정비 진계획 변경에 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2011.2.24

도시 리 원회

1.경 과

○ 청 원 자 :경기도 주시 교하읍 와동리 604

월드아 트 115동 305호 조진 외 113명

○ 소개의원 :최강선 (도시 리 원회)

○ 수일자 :2010.11.8(2번)

○ 회부일자 :2010.11.11

○ 상정 의결일자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도시 리 원회

(2011.2.24,상정‧의결)

2.청원요지

○ 서울시에서 2009.3.19결정‧고시한 세운재정비 진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

고 용 률 인하 등으로 재산권에 한 피해가 막 하므로,종 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변 기 개발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운재정비 진계획에 한 시

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3.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최강선 의원)

○ 서울시의 세운재정비 진계획이 사업 상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시,

주민,상인,시행자 등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간에 이해 계가 립하고 있으며,이로

인하여 무엇보다 세운상가 일 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 한 부동산‧건설 경기의 침체로 국내 부분의 형 건설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세운재정비 진계획의 성공 인 추진은 서울 도심에 새로운 오피스 랜

드마크 창조,지역 경기 활성화,부동산‧건설 경기 회복 등 매우 큰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 을 시정하는 등 시와 주민이 함께 사업을 진행시키는 극 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세운재정비 진계획(2009.3.19결정‧고시)요약

○ 지구 개요

-명칭 :세운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

- 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 (438,585.1㎡)

-개발기간 :기 년도 2006년,목표년도 2015년

-지정목 :세운상가 주변 일 낙후된 지역에 한 토지의 효율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하여 재정비 진지구로 지정하고 역 인 계획을 수립함

으로써,도시의 균형발 을 도모하고 남북녹지축 복원과 도심상권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함.

-재정비 진지구의 유형: 심지형

○ 치도 구역도

< 치도 >

  

<구역결정도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면 (㎡) 구성비(%) 면 (㎡) 구성비(%) 면 (㎡) 구성비(%) 면 (㎡) 구성비(%)

합 계 438,585.1 100.0 37,656.0 100.0 168,701.2 100.0 232,227.9 10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63,418.5 37.3 11,439.4 30.4 72,726.6 43.1 79,252.5 34.1

공공청사 7,600.0 1.7 - - - - 7,600.0 3.3 구청

학교시설 15,337.6 3.5 - - - - 15,337.6 6.6 ‧학교

하 천 8,423.4 1.9 - - 8,423.4 5.0 - - 청계천

장 9,539.0 2.2 4,393.1 11.7 5,145.9 3.1 - -

공 원 68,239.7 15.6 3,442.8 9.1 20,653.9 12.2 44,143.0 19.0

공공공지 13,865.3 3.2 3,268.2 8.7 10,597.1 6.3 - -

도 로 40,413.5 9.2 335.3 0.9 27,906.3 16.5 12,171.9 5.2

택지

(획지)

소 계 275,166.6 62.7 26,216.6 69.6 95,974.6 56.9 152,975.4 65.9

복합개발용지
(도심복합용도) 268,150.1 61.1 26,216.6 69.6 95,974.6 56.9 145,958.9 62.9

주상복합 5,216.5 1.2 - - - - 5,216.5 2.2 32지구기시행

상업(호텔) 1,800.0 0.4 - - - - 1,800.0 0.8 27-1지구기시행



○ 용도계획

구 분 주용도(선택가능) 비고

세운재정비

진지구

업무, 매,문화‧집회,숙박,주거, 락,

교육연구‧복지,의료 등 복합개발유도

주용도 연면 이 해당구역

내 체개발연면 의 50%

이하(주거용도총량 리)

○ 도계획

-건폐율 계획:구역별 60% 이하

-용 률 계획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기 용 률은

600%

▪ 주거도입,도심활성화시설,친환경개발 등 공익기여 요소에 따른 용 률 인센티 를 추가

하여 800%(허용용 률)로 설정

▪ 기반시설부지제공 공개공지 의무면 과제공에 따른 인센티 를 추가하여 상한용

률을 최 850% 이하로 계획

․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

= 1.3α×(A+B)(%)

α: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지면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 의 비율

A:기 용 률(600%)

B:주거도입,도심활성화시설 친환경개발 등에 따른 인센티 (200% 이하)

․ 공개공지 의무면 과제공에 따른 인센티

= [{공개공지등 면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 }/ 지면 ]×(A+B)(%)

-높이 계획

▪ 기 높이 :90m

▪ 허용높이 :기 높이 + 기반시설부지‧공개공지 제공시 완화된 높이

▪ 최고높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시 도달가능한 최고 높이(허용높이×1.2)

※ 평균높이는 허용높이 과 불가

※ 고층 건축 계획은 세운재정비 진지구가 서울시 도심부 발 계획(2004)의 높이기

이 용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도심부 발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바,도시기본계획 도심부 발 계획 재정비시 높이제한 완화를 극 검토하고,그 결

과를 향후 세운재정비 진계획에도 반 될 수 있도록 할 정



○ 재정비 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구내 6개구역 지정

-구역별 사업시행자 단계별 사업계획

구역 구역면 (㎡) 사업종류 사업시행자 사업진행단계

1구역 4,393.1 도시계획시설사업 서울시장(SH공사사장 행)
1단계

4구역 37,656.0 도시환경정비사업 SH공사 사장

2구역 44,108.5 도시환경정비사업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자

2단계3구역 46,072.3 도시환경정비사업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자

5구역 43,215.0 도시환경정비사업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자

6구역 217,611.4 도시환경정비사업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자 3단계

※ 특별법 제15조 제1항 각호(LH,지방공사 등)에 규정된 자를 해당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와 서울특별시간 세운상가 부분

의 녹지축 조성에 한 약을 체결한 경우,해당지역을 제외한 세운상가부분을 도시계획시설사

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 구역별 건축 도계획

구역명
높이(m) 상한용 률(%)

층수 비고
기 최고 기 상한

4구역 90 122.3이하 600 850이하
지하7층 /
지상36층

1단계

2구역 90 124.9이하 600 850이하
지하4층 /
지상35층

2단계3구역 90 124.2이하 600 850이하
지하5층 /
지상36층

5-1구역 90 124.5이하 600 850이하
지하5층 /
지상33층

6구역 90 122.1이하 600 850이하
지하5층 /
지상31층

3단계

○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진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률

구분 황 계획 부담률 부담률 보정 조정후 부담률

구역 구역
면 (㎡)

지
(㎡)

공공용지
(㎡)

지
(㎡)

공공용지
(㎡)

면
(㎡)

비율
(%)

추가면
(㎡)

면
(㎡)

비율
(%)

4구역 37,656.0 30,240.0 7,416.0 26,216.6 11,439.4 4,023.4 13.30 - 4,023.4 13.30

2구역 44,108.5 37,291.4 6,817.1 31,457.6 12,650.9 5,833.8 15.64 - 5,833.8 15.64

3구역 46,072.3 37,962.0 8,110.3 33,349.7 12,722.6 4,612.3 12.15 1,076.5 5,688.8 14.99

5구역 43,215.0 33,853.1 9,361.9 31,167.3 12,047.7 2,685.8 7.93 2,473.3 5,159.1 15.24

6구역 217,611.4 151,075.566,535.9145,958.9 71,652.5 5,116.6 3.39 14,571.4 19,688.0 13.03

*1구역 4,393.1㎡ 포함

○ 기타 인구‧기반시설‧교통‧공원녹지‧경 계획 등 :생략



○ 그간의 추진경 황

1982.04.26

2003.11.24

2004.02.05

2004.05.25

2004.07.06

2004.09.21

2005.02.05

2005.08.01

2006.03.16

2006.03.31

2006.10.26

2007.07.30

2009.06.29

2010.05.12 재

정비구역(세운상가구역)지정(4개구역 9개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공람공고(종로구)

세운상가4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고시

-높이 90m이하(25층),용 률 723%이하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종로구청장)지정 고시

세운4구역 우선 상 상 신탁사 선정( 한토지신탁㈜)

국제지명 상설계 작품 선정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높이 용 률 변경

신탁사(우선 상 상자)해지통보

시공자‧신탁사 심사결과 림컨소시엄 선정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약정 체결

세운재정비 진지구 지정 고시

세운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 고시(1단계 구간)

- 상가+세운4구역

상변경허가 신청(SH→종로구청→문화재청)

-높이 122.3m이하(36층),용 률 840.78%

세운4구역 문화재합동분과 원회 심의

문화재 심의결과 하향조정으로 설계변경

 

5.검토보고의 요지 (수석 문 원 김종식)

○ 본 청원은 세운재정비 진지구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2009.3.19결정‧고시한 세운재정비 진계획을 수정해 것을 요구

하는 사안으로,구체 으로 일곱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한 행정지원,② 재의 850% 상한용 률을 1000%로 상향,③

높이제한을 최소 200m 이상으로 완화,④ 공 주택 세 규모의 제한(공동주택 비율 50%

이하,국민주택규모 85㎡이하 60% 이상)완화,⑤ 사업시행자 요건의 다변화 확 ,⑥

주민이 녹지축 조성비 부담시 용 률 인센티 제공,⑦ 녹지축 선분리 세운6구역을 일

반형 블록으로 재분할임.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 438,585㎡에 지정된 세운재정비 진지

구는 심지형으로서 도심 상권 활성화,도심 주거환경 개선,남북녹지축 조성을 목

으로 6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3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추진 황은 다음과 같음.

-1단계

▪ 1구역 :2009년 5월 20일 공원조성 완료

▪ 4구역 :문화재심의결과 건물높이 하향조정으로 설계변경

※ 세운재정비 진계획 변경용역 시행 :2010.9~2011.7



-2단계

▪ 5-2구역(녹지축) :감정평가 비

※ 청계상가 주민들간 토지이 소송 등으로 보상 상자 미확정

▪ 5-1구역(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동의서 징구

▪ 3구역 :SH공사와 주민 표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 2구역 :사업성문제로 주민 표간 의

-3단계 :미정

○ 첫째,상한용 률을 850%에서 1000%로 상향조정 사항 련

-청원인들은 상지가 당 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따라상한용 률

이 1000%로 계획되었으나 재정비 진계획은 이를 하향하 으므로 이 기본계획과 같이 상

향하기를요청하는내용임.

-세운재정비 진계획에서 기본계획과 달리 상한용 률을 850%로 계획한 것은 당 기본계획

의 사업구역 규모가 4,000㎡ 내외의 소규모인 반면,재정비 진구역은 30,000㎡ 이상이

므로 이에 맞게 정해진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효과 으로 할 수 있어 사실상 용 률 상

향조정 효과가 있고,청원인의 요구처럼 규모 구역에 일률 (불록단 개발)으로

1,000%까지 허용할 경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문제도 두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

요가 있겠음.

※ 참고로 블록단 개발인 재정비 진사업에 용되는 용 률에 따라 건축되는 연면 은 기본



계획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시의 1,000% 용 률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연면 을 상회하

는 시뮬 이션 결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구분 재정비 진사업(블록단 개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내용

 구역면 :37,656.0㎡

 지면 :26,216.6㎡

 기반시설면 :11,439.4㎡

 구역면 :32,223.7㎡

 지면 :21,856.2㎡

 기반시설면 :10,367.5㎡

A=4,393.1㎡

A=26,216.6㎡

A=7,046.3㎡

A1=3,120.4㎡

A2=3,357.5㎡

A4=1,588.7㎡

A5=1,883.5㎡

A8=1,789.0㎡

A9=2,216.8㎡

A3=3,972.5㎡

A6=2,067.2㎡

A7=1,860.7㎡

3,321.2㎡

3,603.5㎡

3,442.8㎡

부담률

(%)

 부담률 =
계획공공용지면 -기존공공용지면

구역총면 -기존공공용지면

=
11,439.4-7,416.0

=13.30%
37,656.0-7,416.0

 부담률 =
계획공공용지면 -기존공공용지면

구역총면 -기존공공용지면

=
10,367.5-3,947.7

=22.7%
32,223.7-3,947.7

용 률 850% 1,000%

연면
 26,216.6㎡ ×850%

= 222,841㎡ (251,417㎡)

 21,856.2㎡ ×1,000%

= 218,562㎡

○ 둘째,높이 제한을 200m 이상으로 완화 요청하는 사항임

- 세운재정비 진계획의 구역별 높이제한은 기 높이 90m,최고높이 122m 내외로 이는

행 상 계획과 계획기조를 같이하는 것으로,4 문안의 역사‧문화‧자연환경에는 고층 건축물

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도심부 발 계획’에서 높이를 제

한하 던 것임.따라서 200m 이상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세운재정비 진계획 외에

상 계획의 재검토가 제되어야 할 사안임.

-상 계획인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재 재정비 비 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셋째,건축계획시 주거용도의 구성비율을 50% 이상까지 가능하도록 요청한 사안임

- 진계획은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업무,숙박,주거, 매 등다양하게 허용하고있으나

주용도는50%를넘지못하도록계획하고있음.

-이는 상지가 도심의 신도심을 목표로 업무, 매,숙박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되도록 함으

로써 도심 서비스가 지속되는 공간으로 유도하려는 것으로 주거용도를 50%이상까지 허용할

경우 주거단지의 성격이 강하게 되어 도심부의 특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해됨.



다만,주거용도가 부분 으로는 집 계획될 수 있게 한 것은 도심공동화 문제도 해결한다는

의지의 표 으로 이해됨.

-따라서 주택용도를 높일 경우 정비사업 진에는 정 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비율이 과

도할 경우 주거단지 성격으로 변모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다만,그 기 을 모든

구역에 일률 으로 용하기 보다는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다소 주거비율의 융통성 있게 조정

할 수 있다고는 단됨.

○ 넷째,사업시행자 요건의 다변화 확 를 요구하는 사안임.

- 세운재정비 진계획은 구역별 사업시행자를 자치구,토지 등 소유자,조합 등 다양하게 인

정하면서도 세운상가부분(녹지축조성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운상가 부분 외의 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법 제15조 제1항 각호

(LH,지방공사 등)에 규정된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즉,녹지축 계획부분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됨을 제로 하고 있어 토지등 소유자,조합 주도의 사업시행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임.

-토지주택공사,SH공사 등도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할 경우 사업시행을 주도하기 곤란할 수 있

음을 볼 때 사업 진을 해서는 사업시행자 범 가 LH공사,지방공사 외에 토지등 소유자,

조합 등으로 확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종합하면 세운재정비 진지구 지정이후 당 목표한 바와 달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 이는 규모 블록개발 계획에 따른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어려움,사업비 조달 어

려움,사업타당성 미흡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재정비 진목표와

상충하지 않는 범 에서 사업시행자 상범 ,구역단 블록형개발규모의 조정,건

축물의 최고높이 조정 등에 해서는 재 진행 인 서울시 세운재정비 진계획 변경

용역1)시 보다 향 으로 재검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질의 답변 요지 :생략

7.토론 요지 :생략

1)▪명칭 :세운재정비 진계획 변경수립 세운 록띠공원 2단계 조성사업 설계용역

▪목 :문화재심의결과,경기 하락,입체복합계획 등 그간의 여건변화 반

▪용역 : 한콘설탄드,DA건축(분담이행)※SH공사발주(시와 공동용역감독)

▪ 액 :529,104,400원

▪기간 :2010.8.27-2011.7.30



8.소 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 없음.

9.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출석 원 원 찬성)

10.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11.의견서 :별첨



의 견 서

  청 원 명

○ 세운재정비 진계획 변경에 한 청원

  채택의견

○ 본 청원은 세운재정비 진지구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2009.3.19결정‧고시한 세운재정비 진계획의 다음 사항을 수정해 것을 요

구하는 사안으로,

-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한 행정지원,② 재의 850% 상한용 률을 1000%로 상향,③

높이제한을 최소 200m 이상으로 완화,④ 공 주택 세 규모의 제한(공동주택 비율 50%

이하,국민주택규모 85㎡이하 60% 이상)완화,⑤ 사업시행자 요건의 다변화 확 ,⑥

주민이 녹지축 조성비 부담시 용 률 인센티 제공,⑦ 녹지축 선분리 세운6구역을 일

반형 블록으로 재분할임.

○ 본 청원에 해 청원인 요구사항,세운재정비 진계획,지역여건,상 련계획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한 결과,

-세운재정비 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규모 블록개발 계획,용 률‧높이‧주거비 제한

에 따른 사업성 하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재정비 진목표와 상충하

지 않는 범 에서 사업시행자 상범 ,구역단 블록형 개발규모의 조정,건축물의 최고높

이 조정,주거용도 비율 등에 해서는 재 진행 인 서울시 세운재정비 진계획 변경 용

역시 보다 향 으로 재검토‧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 음.



청 원 요 지 서

수번호 2 수년월일 2010.11.8

청원 인 조진 외 113명

소개의원 최강선의원(민주당, 구 제1선거구)

건 명 세운재정비 진계획 변경에 한 청원

소 원회 도시 리 원회

《요 지》

□ 서울시에서 2009.3.19결정․고시한 세운재정비 진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용 율 인하 등으로 재산권에 한 피해도 막 하므로,

종 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변 기 개발 지역과형평성을고려하여

세운재정비 진계획에 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임.

○ 주요 내용

-용 율 1,000%로 원상회복 되어야 합니다.

․850%로 제한된 상한용 률을 인근 사업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1,000%로 원상회복 되어야 함.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녹지축의 완성과 경 시야 확보를 하여 90m

(기부체납시 최 123m)를 기 로한 높이제한을 최소 200m이상 완화되어야 함.

-공 주택 세 규모의 제한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세운재정비 진지구 내 공 주택 세 규모의 제한이 강남북균형발 ,

세계 융타운조성 등 여러 가지 실을 고려하여 완화되어야 함.

-주민이 녹지축 조성비 부담시 인센티 가 필요합니다.

․녹지축 조성 비용은 서울시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며,불가피하게 주민이

조성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용 율 등 인센티 가 부여

되어야 함.

-녹지축 우선 분리 세운 6구역을 일반형 블럭으로 再분할하여야 합니다.

․녹지축은 도시계획시설로 우선 분리되어야 하며,세운 6구역은 구청

덕수 학교로 인한 부정형의 토지로 재의 형 4개구역으로 분할

하기보다는 2,000～3,000평 규모의 8～12개의 일반형 블럭으로 재분할

되어야 함.


